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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들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

」제9조제3항제1호 전자게시대 설치 할 수 있는 지역에 골목형상점

가를 추가하여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갖추고 다양한 시각적

영상효과를 사용해 효과적인 정보전달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

있는 소상공인과 골목형상점가의 홍보를 돕고 불법현수막 감소로 도

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전자게시대 설치 할 수 있는 지역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규정함(안

제9조의2제3항제1호 추가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

시행령 등






